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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제3조 신용정보주체의 

권리 및 행사 방법

(7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철회권

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

본인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∙이용자, 

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

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(7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전송요구철회권

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

본인,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, 법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∙이용자, 

개인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

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

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, 

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

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

개인신용정보 전송 및 전송철회 

요구 관련 필수 안내 사항 중 본인 

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

전송요구 철회권의 행사방법을 

추가함

(MYPDS 및 마이데이터앱을 통해 

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

내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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